
[별  7] <개  2011.4.7>

행 처  준( 11 1항 련)

1. 준

  가. 행  차 에 른 행 처  준( 하 "처 준" 라 한다)  

근 2 간 같  행 로 행 처   경우에 용한다.  경우 처

준  용  동 한 사항에 한 행 처 과 재  준

로 한다.

  나. 4차  한 경우에 어  3차  처 준  사업 지  경우에는 

허가를 취 하거나, 폐쇄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 사 2)가)  경우에

는 4차 반 시 사업정지 16  하고, 5차 반 시 허가를 취 하거나 시

 폐쇄를 하여야 한다.

  다. 동시에 2개 상  행 가 는 경우에는 다  에 하여 처

한다.

    (1) 가  중한 행 에 한 처 준  허가취 에 해당하는 에는 허

가를 취 하여야 한다.

    (2) 각 행 에 한 처 준  사업 지에 해당하는 에는 그 중 가

 중한 처 준에 나 지 처 준  2  1  하여 처 한다.

  라. 신 양시  1차 처 준  개 령 또는 시   체 령  

행  동 · 도 등  감안하여 행하 , 사항  경미한 경우에는 

개 령  우 로 하여야 한다.

  마. 행 처 는 그 처  내용  사업 지  경우로  사항  내용

로 보아 그  도가 경미하거나 그  특별한 사 가 다고 

 처 준에도 하고 그 처 준  2  1  에  경감할  

다.

2. 개별기

반사항 근거 법령
행정처분 기

1차 반 2차 반 3차 반

가. 정신요양시설이 법

제10조제4항에 따른

다음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기 에 미달하

거나 반한 경우

1) 설치기 에 반한

경우

법 제11조제1항

제1호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16일



2) 수용인원기 을 넘어

운 한 경우

3) 해당 시설에 종사하

는 종사자의 수가 기

에 미달되거나 자격

이 없는 자를 고용한

경우

4) 시설의 이용 운

에 한 규정에 반

한 경우

나. 정신요양시설을 설치

한 사회복지법인 는

비 리법인의 설립허

가가 취소된 경우

다. 정신요양시설의 장이

법 제23조제2항 는

제24조제4항ㆍ제6항

본문을 반하여 정신

질환자를 퇴소시키지

아니한 경우

라. 정신요양시설의 장이

법 제33조제1항(법 제

35조제2항에서 용하

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에 따른 퇴소명령

는 처우개선명령에 따

르지 아니한 경우
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정

신요양시설의 설치ㆍ

운 자가 법 제39조제

1항 제2항에 따른

보고를 하지 아니하거

법 제11조제1항

제2호

법 제11조제1항

제3호

법 제11조제1항

제4호

법 제11조제1항

제5호

의 교체명령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허가취소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사업정지

6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6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10일

사업정지

10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0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20일



나 거짓으로 보고한

경우, 계 서류를 제

출하지 아니하거나 거

짓의 서류를 제출한

경우 는 계 공무

원, 정신보건심의 원

회 원의 검사나 심사

를 거부, 방해 는

기피한 경우

바. 법 제40조제1항을

반하여 정신과 문의

의 진단에 의하지 아

니하고 정신질환자를

입소시키거나 입소를

연장시킨 경우

사. 정신의료기 이 다음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

1) 법 제12조제1항에 따

른 기 에 미달하게

된 경우(정신과 문의

에 한 기 은 제외

한다)

2) 정신과 문의에 한

기 미달인 경우로서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가) 미달 정도가 30퍼

센트 이하인 경우

나) 미달 정도가 30퍼

센트 과 60퍼센트

이하인 경우

다) 미달 정도가 60퍼

센트를 넘는 경우

아. 정신의료기 의 장이

법 제23조제2항, 제24

법 제11조제1항

제6호

법 제12조제3항

제1호

법 제12조제3항

제1호의2

개선명령

는 시설의 장

의 교체명령

시정명령

경고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8일

시정명령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 16

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16일

허가취소 는

시설의 폐쇄

사업정지

16일



조제4항ㆍ제6항 본문

는 제36조제1항 후

단을 반하여 정신질

환자를 퇴원시키지 아

니한 경우

자. 법 제33조제1항(법

제35조제2항에서 용

하는 경우를 포함한

다) 는 법 제39조제

4항에 따른 퇴원명령

는 처우개선명령에

따르지 아니한 경우로

서 다음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

1) 정신보건심의 원회

의 심사결과에 따라

시ㆍ도지사 는 시장

ㆍ군수ㆍ구청장이 명

한 퇴원ㆍ임시 퇴원ㆍ

처우개선명령을 정신

의료기 의 장이 이행

하지 아니한 경우

2) 정신보건심의 원회

의 원이 정신의료기

을 출입하여 심사한

결과에 따른 시ㆍ도지

사 는 시장ㆍ군수ㆍ

구청장의 퇴원 는

처우개선명령을 정신

의료기 의 장이 이행

하지 아니한 경우

차. 정당한 사유 없이 정

신의료기 의 설치ㆍ

운 자가 법 제39조제

1항ㆍ제2항에 따른 보

법 제12조제3항

제2호

법 제12조제3항

제3호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10일

사업정지

10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20일

사업정지

20일



고를 하지 아니하거나

허 의 보고를 한 경

우, 계 서류를 제출

하지 아니하거나 허

의 서류를 제출한 경

우 는 계 공무원,

정신보건심의 원회

원의 검사ㆍ심사를

거부ㆍ방해 는 기피

한 경우

카. 법 제40조제1항을

반하여 정신과 문의

의 진단에 의하지 아

니하고 정신질환자를

입소시키거나 입소를

연장시킨 경우

타. 법 제15조제2항에 따

라 사회복귀시설을 설

치한 사회복지법인

는 비 리법인의 설립

허가가 취소되거나 해

산된 경우

. 사회복귀시설의 장이

법 제15조제3항을

반하여 정신질환자에

한 사회복귀훈련을

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
하. 사회복귀시설이 법

제15조제4항을 반한

경우로서 다음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시설기 에 반한

경우

2) 수용인원기 을 넘어

운 한 경우

법 제12조제3항

제4호

법 제18조제1항

제1호

법제18조제1항

제2호

법 제18조제1항

제3호

시정명령

시설의 폐쇄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6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0일



3) 해당 시설에 종사하

는 종사자의 수가 기

에 미달되거나 자격

이 없는 자를 고용한

경우

4) 해당 시설의 이용

운 에 한 규정을

반한 경우

시정명령

시정명령

사업정지

8일

사업정지

6일

사업정지

16일

사업정지

10일


